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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함. 특히 피마자 유박비료

의 경우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비료 특유의 냄새

가 나지 않아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비료에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이를 반려동물이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장이 공원, 산책로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유박비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이 어려울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유박비료의 살포를 막고 반려인에게도

주의를 주어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경우를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게 하고 제한이 어려운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공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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